
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2.8.23>

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(제46조제3항 관련)

구        분 기        준

부        지 20,000㎡ 이상

건        물 10,000㎡ 이상

시        설

1. 필수시설

  가.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·배송시설

  나. 포장·가공시설

  다. 저온저장고

  라. 사무실·전산실

  마. 농산물품질관리실

  바.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

  사. 오수·폐수시설

  아. 주차시설

2. 편의시설

  가. 직판장

  나. 수출지원실

  다. 휴게실

  라. 식당

  마. 금융회사 등의 점포

  바.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  비 고

1. 편의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.

2. 부지 및 건물 면적은 취급 물량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

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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